
건설정책/제도의 변화 전망 및 향후 과제

제3주제

1 제3주제 : 건설정책/제도의 변화 전망 및 향후 과제1

건설정책/제도의 변화 전망 및 향후 과제

최 민 수 (건설정책연구실장)
mschoi@cerik.re.kr

박성민 / 백영권 / 최은정



건설산업 정책/제도의 변화 동향
및 향후 과제

2

및 향후 과제



주요 건설정책/제도의 변천 과정

의무하도급 제도 도입(1988)

면허제->등록제 전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도입(1999.4)

CM제도 도입(1996.12)

시공참여자 제도 도입(1996.12)

공공건설시장 대외개방(1997)

건설업 면허개방(1988)

시공능력평가제 도입(1997.7)

책임감리제도 도입(1993.6)

건설기술관리법 제정
(19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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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 직접 시공 의무화(2004.12)

시공참여자제도, 의무하도급제 폐지(2008.1)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2008.1)

포괄보증제도 도입(2009.12)

(1987.10)



칸막이 규제 철폐 : 종합/전문간 겸업 확대

건설업은 종합건설업(5개 업종) 및 전문건설업(25개 업종)으로 구분되며, 2008년 1월 이후 종합
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종간 겸업을 허용

- 그러나 등록요건이 과도하여 겸업등록업체는 전 업체수의 0.1% 수준에 불과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 업종별 영업범위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시공능률과 공사 품질 제고
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함.

� 동일 업종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

� 업종 추가등록시 자본금･기술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자격요건 중복 인정 (2009.9)
-자본금 : 업종별 각각 확보 → 50% 중복인정
-기술자 : 업종별 각각 확보 → 동일기술자 중복인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09. 5.21,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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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업종별 각각 확보 → 동일기술자 중복인정

종합건설
업

전문건설
업

건축설계
업

엔지니어링
업

감리업

X



원/하도급 수평적 관계 구축

하도급 대금의 부당 또는 지연지급은 자재, 기계
대여업체 대금 및 근로자 임금체불로 이어져 연
쇄적 기업･개인 파산 초래

최저가 발주공사 중 일정낙찰률(하위 5-10%) 

이하는 공사이행 및 하도급･자재･장비 등의 대금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Joint Venture with Prime 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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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공사이행 및 하도급･자재･장비 등의 대금

지급을 포괄보증하는 제도 도입(2009.12)

하도급 부당특약 사례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 마

련(2009.12)

현행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보증계약
정보와 연계하여 이면계약 등 허위정보 입력을
차단, 불법하도급 적발 실효성 제고(2011.1)

1999. 4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

행정자치부 : 건설산업기본법상 종
합,전문간 겸업이 허용되는 7개 업
종(철강재, 준설, 삭도설치, 승강기
설치, 가스시설시공, 난방시공, 시
설물유지관리업) 2억원 이상 공사
에 적용

→ 지자체 시범사업후 25개 전공종
으로 확대 추진 예정

국가계약법에도 반영하여 확대 전
망

건설현장 관리에 제약요인 증가 ?



페이퍼컴퍼니 퇴출 : 원도급자 직접시공 강화

�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 : 도급
받은 공사금액중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하여 시공능력이 없
는 업체를 시장에서 도태시키기 위
하여 도입(2006. 1. 1 시행)

� 직접시공 의무 비율 : 3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30%

� 최근 직접시공대상 공사규모 및 직
접시공비율 상향 입법안 발의

원도급자 직접시공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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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공참여자 제도 도입 및 폐지 연혁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시공참여자 제도’ 도입 논의
(’96.2)

․시공참여자 제도 도입(’96.12.30 개정, ’97.1 시행)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07.5.17 개정, ’08.1 시행)

․노무제공자 도입 법안 발의(’09.12.18)

접시공비율 상향 입법안 발의

� 300억원 미만 공사로서 20-50%
를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

시공참여자 제도 재도입 논의

건설현장에서 작업
팀을 이끄는 팀장
(숙련기능인력)에
게 합법적으로 도급
을 줄 수 있도록 허
용해야

브로커 형태의 전문건
설업체를 양산하고, 다
단계 하도급이 확대되
어 무능력자의 시공참
여 및 실공사비 누수
우려



발주 방식의 다양화

직할시공제

Owner Builder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에

시범 도입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CM at risk)

건산법 입법예고 2009.7.13

CM
for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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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장철기(2009) 수정



건설산업의 혁신 및 선진화 정책의 새로운 시각

As Is To Be

아무나 건설업을 할 수 없다아무나 건설업을 할 수 있다

보증기관은 튼튼한게 최고(발주자 입장)보증은 수수료가 낮은게 최고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능력을 보유해야브로커로 생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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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아무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보증기관은 튼튼한게 최고(발주자 입장)보증은 수수료가 낮은게 최고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해야헐값에 수주받아 적당히 시공

과거시공평가결과를 신규 입찰에 반영해야부실공사해도 신규 수주 가능하다

품질, 안전, 환경 우선코스트절감, 공기단축 우선

발주자 및 현장소장 권한과 책임 강화해야프로젝트 책임자가 불분명



파트너링의파트너링의 비용비용 절감절감 효과효과

현행 : 경직적인 업역간 시장 규제 상존 (예: 분리발주 의무화, 건설업 설계겸업금지 등)

-> 공사특성에 따라 발주자 선택토록 발주자에 재량권 부여해야

업역/업종간 – 대립에서 상호협력으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축설계업
엔지니어링업

감리업 CM업
자재

디벨로퍼

금융 건설근로자

파트너링(Partnering)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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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링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프로젝트 주요
수행주체들이 계약 영역을 넘어서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팀워크를 추구하고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자료: ‘Fourteen years of change in UK construction', Don Ward, 
Construction Excellence, 20080

� 발주자와 프라임계약자(설계, 건설자재 공급, 금융회사 등
공급망 구성원을 대표하면서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총책임
을 지는 주체)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서, 입찰 참여시 프
라임계약자는 미리 확정된 공급망과 함께 평가받고 선정됨.

� 전문공사심사형 종합평가방식(일본) : 일본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기술평가에 있어서 하도급으로 되는 전문공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나 비용(원도급자에게 제출 견적)의
적절성 등의 평가를 가미

Prime Contracting 방식



대/중견/중소기업의 균형 성장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심화 -> 건설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

-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 성장 전략으로, 양적 균형과 함께 질적 균형 전략이 필요

목표 주요 정책적 고려 사항

대형업체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화 상품 개발

정책/제도의 Global Standard 화

해외 기술인력 양성

미래 : Positive Sum 게임 신규 시장, Niche Market 확대

해외 시장 개척

건설업 등록업자 시공대상 확대

현재 : Zero Sum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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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기술능력 확보

엔지니어링 능력 강화

사업기획/ FS능력 강화

설계/시공 겸업 허용

EPC프로젝트 확대

CM at Risk 확대

중견업체 공사관리능력 강화

원가관리능력 강화

전문화/특화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대형 공사에서 Joint Venture 활성화

발주기관과의 Strategic Partnering 강화

체급간 경쟁 촉진

금융 지원 강화

중소업체 직접시공능력 강화

전문화/특화

지역업체 보호

Paper Company 근절

적정 공사비 보장

소규모 감리, Building Inspector 도입

건설업 등록업자 시공/영업 범위 확대

-주택, 대형 조립식 창고, 물류시설



건설공사 발주 / 입낙찰 제도의
변화 전망 및 향후 과제

11 제3주제 : 건설정책/제도의 변화 전망 및 향후 과제

변화 전망 및 향후 과제



주요 건설공사 발주/입낙찰 제도의 변천 과정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1994.6)

지역제한입찰
제도(1980.12)

국가계약법 제정(1995)

CM제도 도입(1996.12)

도급하한제도
(1980.1)

적격심사제 도입(1995.7)

민간투자법 제정(1994.8)

부대입찰제 도입(1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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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제도 도입(2004.1)

(1980.1)

최저가낙찰제 도입(2001.1)

기술제안입찰 도입(2007.11)

저가심의제 도입(2003.12)

순수내역입찰제, 최적가치낙찰제 도입(2009.12)

일괄입찰/
대안입찰 도입

(1975)



적격심사제 및 PQ의 변별력 강화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조달청 적격심사 개선(안)

계약이행능력

가격
�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가격점수

가 높아지도록 개선 검토(단, 
낙찰하한율 미만은 동일점수)

� 모든 공사에 대해 신용평가등
급으로 경영상태 평가

� 시공평가결과 배점 확대
� 시공여유율 평가 반영

□ 경영상태 분야
대표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강화

PQ심사제도 개선안(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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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 적용 대상 자율화 : 최저가낙찰제
는 업체의 공사이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사전심사가 불가피하나, 최
저가낙찰제 외의 공사는 공사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PQ 실시 여부 등을
자율화

� PQ 평가 기준은 회계예규에서 심사항
목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
하도록 개선 (국가계약법 개정, 2009. 
10)

대표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강화
구성원자격은 현행유지

□ 시공경험
시공실적 연한에 따라 경과연수계수 적용, 차등평가

□ 기술능력 분야
경력기술자 평가 강화(현장대리인 경력 중시)
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배점 상향
해당공종의 전문화율을 추가 반영

□ 시공평가결과
산술평가방식 → 가중평균방식 전환(공사규모 반영)

□ 신인도 분야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 국세체납업체 등 감점
녹색기술, 녹색전문기업 등 인증업체 가점



기술경쟁 강화 : 턴키/대안입찰 심의제도 개선 / 기술제안입찰 확대

구분 현행 개선(안)

평가위원
대상

발주청에 등록한
수천명 평가위원대
상 건별 선정

설계심의분과위원(중
앙위 70명, 기타위
50명) 임기 2년 비상
근

평가위원
운영 형태

기술위원/평가위
원 이원화

심사위원으로 단일화

선정시기 설계평가 당일 평가일 최소 10일전

발주청 편의 등을

턴키 설계심의제도 개선안
(건기법 시행령 개정 20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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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법
발주청 편의 등을
고려, 입찰참가업
체가 추첨

발주청 엄격히 선정

공개여부 비공개 공개

평가내용 전분야 평가 해당전문분야만 평가

현장 방문 불가능 가능

사후 공개 발주청에만 공개
대외공개(탈락자 요
구시 Debriefing)

공기단축방안, 생애주기비용 절감방안 등의 기술제안서(Technical Proposal)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술제안입찰을 도입(2007.11)
→ 모든 공사에 대해 기술제안입찰의 적용 허용(2009. 10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기술제안입찰 적용 확대



순수내역입찰제 / 최적가치낙찰제 도입

순수내역입찰제 시범 도입

물량내역서를 발주처에서 교부하지 않고

입찰참가업체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직접 물량내역을 산출하여 입찰시 제출

물량내역서 수정방식 도입

물량내역서 교부시 입찰참가업체가 물량

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발주처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2010년

1,000억원, 2011년 500억원,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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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비용 증가 -> 입찰 참가자 축소
2) 입찰자의 과실에 의한 물량 누락이나 부적합한

견적단가 등은 입찰자 책임이 됨. 

3) 발주자 행정 부담 증가

1,000억원, 2011년 500억원, 2012년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최적가치낙찰제 도입 (행정안전부)

- 50억원 이상의 공사 가운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2009년 6월 입법예고

- 50억원 이상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물량의 23% 수준임.



최저가 낙찰제 확대 / 순수 최저가부터 저가심의

최저가제

적격심사
100억원

2012. 1

300억원

최저가제
500억원

최저가제
최저가제

적격심사
적격심사

적격심사
적격심사

� 적격심사낙찰제를 현재 30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2009. 10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 - 2012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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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Ⅰ Type Ⅱ Type Ⅲ

심사대상
입찰참가자 20인
이상

입찰참가자 20
인 미만

1,500 억 원 이
상 공사

심사방식

부적정 공정수가
20% 이상 자동탈
락, 20% 미만 최
저가 입찰자 순으
로 심사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신기술․신
공법 인정)

실 적
(2008년)

59건 5건 -

저가심의 Ⅰ방식을 폐지하고, 최저가 응찰자
(Lowest Bidder)부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실시

149,082(29.1%)
82,625(20.5%)

165,669(44.0%)
228,034(54.8%)258,243(58.2%)

243,845(47.5%)

221,311(54.9%)
96,249(25.5%)

64,065(15.4%)

110,256(24.9%)

120,012(23.4%)

98,885(24.5%)
114,862(30.5%)

124,295(29.9%)

74,900(16.9%)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적격 최저가 턴키대안

낙찰방식별낙찰방식별 발주금액발주금액 추이추이

(단위: 억원)



아무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공사 내역 및 원가에 대한 이해 우선

PQ, 제한경쟁 강화

전문화/특화된 업체에 가점 부여

발주방식 및 평가방식 다양화기술경쟁 강화

• 부적격 업체의 입찰참여 금지
• 기술개발 촉진
• 적정 공사비의 확보

• 가격중심의 입찰제도 개혁
• 입찰제도의 운찰제적 요소 축소
• 입찰 경쟁율보다는 변별력 추구
• 기술심의 강화

정부계약제도

1

2
4

정부 입찰/계약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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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방식 선택의 발주자 재량권 부여
입/낙찰 제도의 다양화
획일적 입낙찰방식 규제 축소
주관적 평가방식의 투명성 강화

발주방식 및 평가방식 다양화

시공능력 군별 입찰 제한 세분화

도급하한 및 상한제 합리적 운용

시공능력평가의 내실화

정부계약제도
선진화를 위한

과제

• 프로젝트에 적합한 발주방식 채택
• 적격한 설계/시공업자 선정
• 프로젝트 원가 절감 및 품질 확보
• 공사발주 및 공사기간 단축
• 턴키 설계심의의 신뢰 회복

•부실, 부적격 업체의 시장 퇴출

•신기술 개발 및 적용 활성화

•직접 시공능력의 보유

•우수 기술인력 우대풍토 조성

•해외 경쟁력 강화

체급경쟁 강화

2

3
•체급간 기술경쟁 강화를 통한 합리
적이고 건전한 경쟁풍토 조성

•대중소업체간 상생 도모

•기술능력이 우수한 중소업체의 성
장환경 구축



최저가최저가//적격적격 공사공사 경쟁률경쟁률 추이추이

아무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한경쟁 강화, 공사내역의 충실한 사전검토 유도

주: 2003년까지 최저가낙찰제(1,000억이상), 적격심사제(그외 모든공사), 2004년~2005년
최저가낙찰제(500억이상), 적격심사제(그외 모든공사),  2006년이후 최저가낙찰제(300
억이상), 적격심사제(그외 모든공사)

43.5 42.7 46.0 49.2

292.9

231.8

230.6

205.1

220.5

195.6

202.8

203.6

205.9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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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낙찰제의 평균 경쟁률은 1:200, 최저가낙찰제는 1:50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100여개사가 입찰에 참여 전망

� 선진 외국의 경우,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수가 5-10여개사에 불과

24.0 24.6 21.7 25.3 15.6

43.5 42.7 46.0 49.2

0.0 

50.0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최저가 경쟁률 적격 경쟁률

현상

개선
방향

� 체급간 경쟁 강화, 입찰자격 사전검증시스템 강화,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확대

� 공사내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후 입찰 참여 허용, 중소규모 공사는 직접 시공 강화



발주 방식 및 평가 방식의 다양화

프로젝트에

적합한 발주방식

채택 활성화

� 향후 발주자의 자율과 책임 권한이 확대될 전망인데, 발주자의 자율성 확보는
발주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발주에 따른 책임이 명확히 담보되어야 함.

� 현행 공공공사 발주는 중앙발주체제를 중심으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등에 의거해 발주방식이나 입/낙찰 방식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효율성, 투명성 측면에선 바람직하나, 공공공사가 점차 대형화, 복잡화되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각 발주기관마다 재량을 가지고 다양한 조달제도 운영

� 프로젝트 특성에 적합한 발주 방식과 입/낙찰 방식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재량권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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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지원

기능의 확대

발주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발주에 따른 책임이 명확히 담보되어야 함.

� 현실적으로 발주자의 발주능력을 보완, 지원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집단의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CM, VE관련 전문가 등)

� 선진국에선 발주자의 발주능력 보완을 위해 전문가집단을 활용함.

ex) 미국의 건설사업관리자, 영국의 관리계약자, Quantity Surveyor, 일본의

건축적산사 등

PQ 및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

평가 다양화

� 단순한 실적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과거 시공평가결과의 일찰 반영 강화, 
현장투입 기술인력 평가의 강화 필요

� 공사 및 현장 특성에 따라 PQ및 적격심사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의 자율화
� PQ심사나 계약이행능력 평가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책임(SR : Social 

Responsibility) 평가 도입 검토
-지역공동체 참여,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관행 등을 심사



입찰 단계에서 기술경쟁 강화

입찰VE 방식

�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에 대응하여 입찰 및 계약단계에서 종합건설업체
나 전문공사업체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VE 방식에는 VE제안부 입찰(기술경쟁형), VE제안부 계약
(계약금액조정형), VE장려 조항부 발주(시공비용절감형) 등이 존재함.

Two stage/

Multi stage

Bidding

� 기술입찰서와 전통적인 가격경쟁의 두 단계로 입찰이 이루어지는 방식
� 시공업자의 기술적 자격사항, 참여기술인력, 유사 공종의 공사실적 등이

포함된 기술입찰서 혹은 기술제안서를 심사한 후, 통과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통하여 최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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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을 통하여 최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됨

A+B 방식

(공기단축계약

방식)

� 미국의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부분적으로 활용되는 방식
� 입찰가격과 공사의 지연(시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총 가격이 최소가 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제안된 공기보다 단축 및 연장될 경우, 성과금/벌과금이 부과됨

브릿징

(Bridging) 방식

� 현행 턴키 방식에서는 발주자의 설계 의도 반영이 어려움.
� Bridging 방식 : 발주자가 기본설계(basic design)를 실시한 후, 실시설계

(detail design) 및 시공(construction)을 건설업체에게 맡기는 방식
� 업체 선정 기준은 가격 기준, 가격+가격 이외 요소의 종합적 평가 등임
� cf : 성능발주방식 : 설계조건 및 성능을 제시한 후, 가장 좋은 안을 제안한

건설업체에게 실시설계와 시공을 맡기는 방식



체급별 경쟁 강화

172,590(60.5%)

195,061(60.0%) 210,71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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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경쟁 방식별방식별 점유비점유비 추이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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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는 일반경쟁(open competition)보다 제한경쟁(restricted 
competition)이나 지명경쟁(nominated competition)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

� 체급별 경쟁을 강화하여 유사한 기업 규모와 기술능력을 보유한 업체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

� 체급경쟁 강화 방안 : 조달청 등급제한 경쟁의 세분화, 도급하한 및 도급 상한 제도의
합리적 운용, 시공능력평가의 강화



정부의 건설산업정책의 흐름 및 방향성

최근

1990년대

2000년대

건설시장 국제화
건설업 면허 개방
업역 칸막이 규제
책임감리제도
조달청 발주 확대

유연성
(Flexibility)

다양성
(diversity)

최고가치
(best value)

아웃소싱 확대,
CM업종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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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규제 완화의 흐름
건설업종 겸업 허용
최저가낙찰제 도입
원도급자 직접시공 도입

기술경쟁 강화
발주/입낙찰방식 다양화
발주자 권한 강화

개방화
Liberalization

획일성
(Uniformity)

경쟁성
(Competi
-tiveness)

증앙집증
(Centralization)

효율성
(Efficiency)

재량권
(discretio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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